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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·6·7·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

의안번호 26 - 29

제출년월일 : 2026. 02.

제  출 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건  명

  ○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·6·7·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
2. 제안 이유

  ○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·6·7·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

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3. 신촌지역 마포4구역 추진현황

  ○ 위    치 : 마포구 노고산동 107-1번지 일대 

  ○ 면   적 : 52,583.6㎡ 

  ○ 추진현황 및 위치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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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 경위

     - 2010. 03. 18. : 202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(서고 제2010-101호)

     - 2013. 09. 26. :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(서고 제2013-314호)

     - 2014. 08. 28.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(서고 제2014-304호) 

- 신촌지역 마포4구역 신규 지정

     - 2023. 05. 25. :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(서고 제2023-194호) 

     - 2023. 10. 19. : 신촌지역 마포4-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

(서고 제2023-451호)

     - 2024. 09. 12. : 신촌지역 마포4-10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(마포구고시 제2024-117호)

     - 2025. 03. 27. : 신촌지역 마포4-10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(마포구고시 제2025-48호)

     - 2025. 09. 16. :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방안 수립

     - 2025. 11. 19. :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·6·7·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

결정(변경)(안) 주민 제안 

     - 2025. 12. 15. ~ 26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(서울시 21개 부서, 마포구청 10개 

부서, 관련기관 6개소)

     - 2026. 01. 26. : 2026년 제4차 서울시 신속통합자문회의 개최

     - 2026. 03. 05. ~ 04. 06. : 주민공람공고 및 부서협의

4.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·6·7·10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

 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

 1)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 구역명 위 치
면 적(㎡)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기정
신촌지역 마포4 

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마포구 노고산동 

107-1번지 일대
52,583.6 - 52,583.6

서울특별시 고시

제2014-304호

(‘14.8.28.)

※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 2) 정비지구 조서 (변경)

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(㎡)
면 적(㎡)

비고
획지 정비기반시설

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4-5지구
마포구 노고산동 

109-74번지 일대
677.6 530.7 146.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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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

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 

증가 예상 세대수
비고

도시정비형

재개발사업

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

5년 이내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에 

따른 토지등소유자

455세대

(임대 : 53세대)
-

※ 신촌지역 마포4구역 5,6,7,10지구 외 지구는 기재 생략 

 

4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4-6지구
마포구 노고산동 

109-154번지 일대
393.3 354.6 38.7 존치

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4-7지구
마포구 노고산동 

109-86번지 일대
1,332.4 1,074.6 257.8 -

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4-10지구
마포구 노고산동 

109-62번지 일대
4,750.7 3,853.7 897.0 시행중

변경 신촌지역 마포4구역 5·6·7·10지구
마포구 노고산동 

109-62번지 일대
7,813.2 6,260.3 1,552.9 시행중

※ 신촌지역 마포4구역 5,6,7,10지구 외 지구는 지구명칭 외 변경사항 없음

결정

구분

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
위치 주용도 건폐율(%)

용적률(%)  

(기준/허용/상한)

높이

(m)
비고
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기정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4-5지구

677.6 - 530.7
노고산동 

109-74 일대
업무 60 600/800/α

80

이하
-

기정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4-6지구

393.3 - 354.6
노고산동 

109-154 일대
업무 60 600/800/α

80

이하
존치

기정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4-7지구

1,332.4 - 1,074.6
노고산동 

109-86 일대
업무 60

<간선부 

일반상업지역> 

600/800/α

<준주거지역> 

300/360/α

80 이하

준주거 60 

이하

-

기정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4-10지구

4,750.7 - 3,853.7
노고산동 

109-62 일대
업무 60

<이면부 

일반상업지역> 

500/660/767.71

<준주거지역> 

300/360/757.0

89 이하

준주거 79 

이하

시행중

변경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5·6·7·10지구

7,813.2 - 6,260.3
노고산동 

109-62 일대
주거 60

<일반상업지역> 

600/659/973

<준주거지역>

300/372/717

165

이하
시행중

※ 신촌지역 마포4구역 5,6,7,10지구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2025-608호에 따른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

   기본계획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

※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주거 주용도 변경 및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적용가능하며 

   향후 지구별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한용적률 결정

※ 하나의 지구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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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정비계획 지정(변경)

 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
   ○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

면  적(㎡)

구성비(%) 비 고

기  정 변 경 변경후

합 계 7,028.8 증) 784.4 7,813.2 100.0 -

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 185.0 증) 102.0 287.0 3.7 -
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 이하) 45.5 - 45.5 0.6 -

제3종일반주거지역 - 증) 29.1 29.1 0.4 -

준주거지역 3,350.2 증) 363.0 3,713.2 47.4 -

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,448.1 증) 290.3 3,738.4 47.9 -

※ 부분 편입되는 면적은 CAD 구적면적으로 추후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

※ 5, 7지구 내 포함되어 있던 분담면적(125.2㎡)은 구체적인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 합계면적과 지구 

   합계면적이 일부 상이한 사항이며, 금회 문화공원 부담 및 도로 편입 등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없음

    ○ 용도지구 결정조서(해당없음)

 2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분
면 적(㎡)

구성비(%) 비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합 계 7,154.0 증) 659.2 7,813.2 100.0% -

정비기반시설

소 계 1,340.4 증) 212.5 1,552.9 19.9% -

도 로 984.7 증) 133.7 1,118.4 14.3% -

소공원 230.5 - 230.5 3.0% -

문화공원 - 증) 204.0 204.0 2.6% -

분담면적 125.2 감) 125.2 - - -

획  지

소 계 5,813.6 증) 446.7 6,260.3 80.1% -

4-5지구 530.7 감) 530.7 - - -

4-6지구 354.6 감) 354.6 - - -

4-7지구 1,074.6 감) 1,074.6 - - -

4-10지구 3,853.7 감) 3,853.7 - - -

5·6·7·10지구 - 증) 6,260.3 6,260.3 80.1%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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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(변경)

  ○ 교통시설

    ■ 도로 결정 조서 (변경)

구분

규 모

기능
연장

(m)
기점 종점

사용

형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
기정 중로 3 2 12
국지

도로
177

노고산동

106-8

노고산동

109-108

일반

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변경 중로 3 2
12

(12)

국지

도로

94

(4)

노고산동

106-8

노고산동

109-62

일반

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기정 소로 3 4 6
특수

도로
22

노고산동

106-95

노고산동

106-88

보행자

우선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변경 소로 1 -
10

(4)

국지

도로
22

노고산동

106-95

노고산동

106-88

일반

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기정 소로 3 5 6
특수

도로
64

노고산동

109-80

노고산동

109-17

보행자

우선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변경 소로 1 -
10

(4)

국지

도로
64

노고산동

109-80

노고산동

109-17

일반

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기정 소로 3 7 6
특수

도로
140

노고산동

106-77

노고산동

106-39

보행자

우선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변경 소로 1 -
6~10

(4)

국지

도로

140

(47)

노고산동

106-77

노고산동

106-39

일반

도로
-

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

(64.7.8.)
-

기정 중로 3 9 12
국지

도로
334

노고산동

107-77

노고산동

109-4

일반

도로
-

장기미집행 실효

(’20.7) 후 재결정
-

변경 중로 3 9
12

(6)

국지

도로

334

(87)

노고산동

107-77

노고산동

109-4

일반

도로
- - -

※ (  ) 는 5·6·7·10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

    ◼ 주차장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
도면표시

번호
시설명 위치

면 적(㎡) 최 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기정 ① 주차장
노고산동 117-2번지 

일대
1,442.1 - 1,442.1

서고 2014-304호

(2014.8.28.)

소공원

중복결정

  ○ 교통시설

    ■ 공원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시설의

세분
위치

면 적(㎡) 최 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기정 ① 공원 소공원
노고산동 

117-2번지 일대

1,442.1

(230.5)
-

1,442.1

(230.5)

서고 2014-304호

(2014.8.28.)

주차장

중복결정

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
신수동 81-21번지 

일대

1,997.7

(-)

-

(증) 204.0)

1,997.7

(204.0)

서고 2014-304호

(2014.8.28.)
-

※ (  )는 5·6·7·10지구의 부담면적임

※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,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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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

구분
시행면적

(㎡)

획지면적

(㎡)

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

건축물 

제공(㎡)

계획기반시

설 내 기존 

공공용지

(㎡)

대지 내 

폐지되는 

국공유지

(㎡)

순부담

면적

(㎡)

순부담

비율
비고

소계 도로 공원
분담

면적

기정

신촌지역

마포4구역

4-5지구

677.6 530.7 146.9 44.9 - 102.0 - - -
21.7%

이상
-

신촌지역

마포4구역

4-6지구

393.3 354.6 38.7 38.7 - - - - -
9.8%

이상
존치

신촌지역

마포4구역

4-7지구

1,332.4 1,074.6 257.8 234.6 - 23.2 - - 1.4
20.6%

이상
-

신촌지역

마포4구역

4-10지구

4,750.7 3,853.7 897.0 666.5 230.5 - 476.7 - - 1,373.7 28.9% 시행중

변경

신촌지역

마포4구역

5·6·7·10지구

7,813.2 6,260.3 1,552.9 1,118.4 434.5 - 1,081.0 - 581.8 2,052.1 28.3% 시행중

※ 신촌지역 마포4구역 5,6,7,10지구 외 지구는 기재 생략

※ 기반시설 면적은 CAD 상 구적면적으로 추후 사업시행 시 측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

 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
면적(㎡)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

관리사무소/방재소/MDF

획지

- 증) 198.6 198.6 -

주민공동시설

소계 - 증) 2,475.1 2,475.1 -

어린이놀이터 - 증) 705.2 705.2 -

주민운동시설 - 증) 551.1 551.1 -

주민공동시설 - 증) 793.8 793.8 -

경로당 - 증) 200.0 200.0 -

어린이집 - 증) 225.0 225.0 -

 ※ 공동이용시설 설치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, 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”에 

   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

 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구분
구역 구분

가구 또는

획지 구분 위치
정비개량계획(동)

비고
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

기정

신촌지역 마포4구역 

4-5지구
677.6 - 530.7

노고산동 109-74번지 

일대

42 - - 42 -

신촌지역 마포4구역 

4-6지구
393.3 - 354.6

노고산동 109-154번지 

일대

신촌지역 마포4구역 

4-7지구
1,332.4 - 1,074.6

노고산동 109-86번지 

일대

신촌지역 마포4구역 

4-10지구
4,750.7 - 3,853.7

노고산동 109-62번지 

일대

변경
신촌지역 마포4구역

5·6·7·10지구
7,813.2 - 6,260.3

노고산동 109-62번지 

일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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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
구 역 구 분 지구 또는 획지 구분

위 치 주용도 건폐율(%) 용적률(%) 높이(m) 비고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기정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5지구

677.6 - 530.7
노고산동 

109-74 일대
업무

60 

이하
600/800/α

80

이하
-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6지구

393.3 - 354.6
노고산동 

109-154 일대
업무

60 

이하
600/800/α

80

이하
-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7지구

1,332.4 - 1,074.6
노고산동 

109-86 일대
업무

60 

이하

<간선부 일반상업지역> 

600/800/α

<준주거지역> 

300/360/α

80 이하

준주거 : 

60 이하

-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10지구

4,750.7 - 3,853.7
노고산동 

109-62 일대
업무

60 

이하

<이면부 일반상업지역>

500/660/767.71

<준주거지역> 

300/360/757.0

89 이하

준주거 : 

79 이하

-

변경

신촌지역 

마포4구역

5·6·7·10지

구

7,813.2 - 6,260.3
노고산동 

109-62 일대
주거

60 

이하

<일반상업지역>

600/659/973

<준주거지역> 

300/372/717

165

이하
-

건축물 용적률 

완화에 관한 계획
신설

<일반상업지역>

∎ 용적률 : ① + ② + ③ = 973% 이하 적용

① 기준용적률 : 600.0%

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59%

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인센티브량

친환경
신재생에너지

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

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%이상 

추가 설치 시

정량부여

(최대 20%)
20%

59%

보행가로 

활성화
가로지장물이전/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/지중화

정률부여

(계수 3.0)
19%

안전·방재 방재 관련시설

옥상녹화, 투수성포장, 우수저류조, 

저류시설, 공동소화전, 

하수관거(접한도로), 상수관거 (접한도로) 

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

정량부여

(최대 20%)
20%

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: 314%

 -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: 215.4%

 • 허용용적률×[(1.3×가중치×α토지)+(1.2×α건축물)+(1.0×α현금)] 이내

   = 659%×[(1.3×0.5433×0.1932)+(1.2×0.1586)] = 215.4%

   - 가중치 : 434.6%(기반시설 등 제공부지 허용용적률) ÷ 800.0% 

            (사업부지(일반상업지역) 허용용적률) = 0.5433

   - α토지 : 588.8㎡(기반시설 등 부지) ÷ 3,052.1㎡(일반상업지역 내 기반시설 등 

           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 = 0.1932

   - α건축물 : 484.0㎡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면적) ÷ 3,052.1㎡(일반상업지역 내 

            기반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 = 0.1586

- 녹색건축 초과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 : 98.9%

구분 인센티브 대상 계획사항 산정식 인센티브량 비고

①
녹색건축

초과등급 인증

녹색건축

최우수 등급

허용용적률 x 1.0 x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

= 659% x 1.0 x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%
39.5% ①+ ②는

허용용적률의 

최대 

15%까지 

완화

②
제로에너지

건축물 인증

제로에너지

5등급

허용용적률 x 1.0 x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

= 659% x 1.0 x 제로에너지 5등급 11%
72.5%

인센티브량 39.5% + 72.5% = 112.0% > 659% x 0.15 = 98.9% 98.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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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용적률 

완화에 관한 계획
신설

<준주거지역>

∎ 용적률 : ① + ② + ③ = 717% 이하 적용

① 기준용적률 : 300.0%

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72%

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인센티브량

친환경
신재생에너지

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

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%이상 

추가 설치 시

정량부여

(최대 20%)
20%

72%

보행가로 

활성화
가로지장물이전/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/지중화

정률부여

(계수 3.0)
32%

안전·방재 방재 관련시설

옥상녹화, 투수성포장, 우수저류조, 

저류시설, 공동소화전, 

하수관거(접한도로), 상수관거 (접한도로) 

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

정량부여

(최대 20%)
20%

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: 345%

 -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: 189.7%

 • 허용용적률×[(1.3×가중치×α토지)+(1.2×α건축물)+(1.0×α현금)] 이내

  = 374.6%×[(1.3×1.2223×0.2554)+(1.2×0.0867)] = 189.7%

   - 가중치 : 488.9%(기반시설 등 제공부지 허용용적률) ÷ 400.0% 

             (사업부지(준주거지역) 허용용적률) = 1.2223

   - α토지 : 728.3㎡(기반시설 등 부지) ÷ 2,859.2㎡(준주거지역 내 기반시설 등 

           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 = 0.2554

   - α건축물 : 248.0㎡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면적) ÷ 2,859.2㎡(준주거지역 내 

            기반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 = 0.0867

- 녹색건축 초과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 : 55.8%

구분 인센티브 대상 계획사항 산정식 인센티브량 비고

①
녹색건축

초과등급 인증

녹색건축

최우수 등급

허용용적률 x 1.0 x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

= 346% x 1.0 x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%
20.8% ①+ ②는

허용용적률의 

최대 

15%까지 

완화

②
제로에너지

건축물 인증

제로에너지

5등급

허용용적률 x 1.0 x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

= 346% x 1.0 x 제로에너지 5등급 11%
38.1%

인센티브량 20.8% + 38.1% = 58.9% > 346% x 0.15 = 55.8% 55.8%

-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완화용적률 : 100%

 • 증가되는 용적률(100%)의 1/2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

  - 50%×2,980.2㎡ = 1,490.1㎡이상 계획 (계획량 : 1,513.2㎡)

  - 건립세대 수 : 14세대

건축물의 건축선에 

관한 계획
건축한계선

 ∙ 서강로변 : 3m

 ∙ 경의선변(서강로16길변) : 2m

 ∙ 그 외 이면부 : 2m

대지 내 공지에 

관한 계획
 ∙ 해당없음 

개방형녹지계획  ∙ 해당없음

기타사항에 

관한 사항

가로활성화용도
 ∙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강로와 접한 구간에 

  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

보행통로
 ∙ 지역 내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서강로16길 및 서강로18길을 

   연결하는 폭원 4m 이상 보행통로 설치

차량출입불허구

간
 ∙ 서강로변을 따라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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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높이 

완화에 관한 계획
신설

<일반상업지역>

∎ 높이완화 : 기준높이 130m → 165m 이하 적용 (35m 완화)

 •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

  = 기준높이×(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당초의 대지면적) 이내

  = 130m×(1,073.8㎡ ÷ 3,641.9㎡) = 38.3m

    ∴ 기준높이 130m + 38.3m = 168.3m → 165m 이하 적용 

<준주거지역>

∎ 높이완화 : 기준높이 130m → 165m 이하 적용 (35m 완화)

 •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

  = 기준높이×(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당초의 대지면적) 이내

  = 130m×(978.3㎡ ÷ 3,589.5㎡) = 35.4m

    ∴ 기준높이 130m + 35.4m = 165.4m → 165m 이하 적용

주택의 규모 및 

규모별 건설비율
신설

∙ 건립 규모 및 비율(종합)

구 분 전용면적(㎡) 세대수, 호수 비율(%)

합계 497세대 100.0

공동

주택

일반분양

40㎡ 이하 28세대 5.6

40㎡ 초과 60㎡ 이하 290세대 58.4

60㎡ 초과 85㎡ 이하 79세대 15.9

85㎡ 초과 47세대 9.5

소 계 444세대 89.3

공공임대주택

40㎡ 이하 22세대 4.4

40㎡ 초과 60㎡ 이하 22세대 4.4

60㎡ 초과 85㎡ 이하 9세대 1.8

85㎡ 초과 - -

소 계 53세대 10.7

공공주택 및 

주거비율 완화에 

대한 계획

신설

<일반상업지역>

∎ 공공주택 공급계획 : 16세대

구 분 내 용

①

정비사업 

의무임대

산정기준
 ∙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% 이상 임대주택 건설 

   = 318세대 × 5% = 15.9세대⇒ 16세대

세대수  ∙ 16세대 (전용 39형 : 14세대, 전용 59형 : 2세대)

<준주거지역>

∎ 공공주택 공급계획 : 37세대

구 분 내 용

①

정비사업 

의무임대

산정기준

 ∙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% 이상 임대주택 건설 

   (전체 건립세대 산정 시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에 

   따라 증가용적률 100% 분의 27세대 제외) 

   = (179세대-27세대)× 15%= 22.8세대 ⇒ 23세대 (준주거지역 내 설치)

세대수  ∙ 23세대 (전용 39형 : 8세대, 전용 59형 : 15세대)

②

용적률 완화에 

따른 공공주택

연면적
 ∙ 확보 기준 용적률(증가하는 용적률의 1/2) × 획지면적 = 50% × 2,980.2㎡

   = 지상 연면적 1,490.1㎡ 이상 필요 ⇒ 계획 1,513.2㎡

세대수  ∙ 14세대 (전용 59형 : 5세대, 전용 84형 : 9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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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정사유

  ○ 신촌지역 마포4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(2014.08.2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4호(2023.05.25.)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, 

  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51호(2023.10.19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10지구에 대하여 서강로변 미시행 

지구인 5,6,7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충,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구를 통합하여 

개발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 

  ○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서울특별시 수권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

결정할 예정임.

5. 주민공람 실시

  ○ 공람기간 : 2026. 03. 05. ~ 2026. 04. 06.
  ○ 공람의견 : 주민공람 진행 중

6. 관련부서 사전협의

 ○ 협의기간 : 2025. 12. 15. ~ 2026. 12. 26. 

구분 주 요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

도시

재창조과

• 5·6·7·10지구 통합목적 및 당위성 검토 [통합목적]

• 서강로변 위치한 5,6,7지구는 40년 이상 노후 건

축물이 다수 분포한 시행면적이 1,000㎡ 내외의 

소규모 지구로서, 금회 규모 있는 개발을 통해 

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

고자 10지구와 통합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

는 사항임

[당위성 검토]

• 지구 통합을 통해 ①소규모 지구의 비효율적인 토

지이용 개선, ②조속한 정비기반시설 확충, ③지

역 내 공공시설 추가 확보, ④서울 내 부족한 주

거공급 가능 

 1. 소규모 지구의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개선

  - 대로변에서부터 결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

 이면부로 높아지는 경사지로 인해 지구별 차량 

 진출입구 계획 난항 (이면도로에 진출입구가 밀

집

 되어 차량 간섭 문제 발생)

 2. 조속한 정비기반시설 확충

  - 지구 통합 시 서강로에서부터 접속되는 서강로16

길 

  (6m→12m)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폭원으로

  조성 가능

  - 금회 구역 내 미확보된 문화공원 추가 부담

 3. 단지 형태의 통합적 건축계획 수립

- 오픈스페이스 및 양질의 공공기여시설 제공 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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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도로 확폭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

4.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주거 추가 확보

- 시책방향(저출산·고령화시설)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

  추가 확보

    → 공공산후조리원(신설) (연면적 : 2,248.7㎡)
• 대상지 주변 지형의 고저차가 큰 바, 접근이 

용이한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이와 연속성 있는 

녹지 휴게공간 계획 검토

- 서강대역(경의중앙선) ~ 신촌역(2호선) 구간 

  사업지를 횡단하는 보행계획 검토

- 서강대로변 녹지 및 휴게공간 확보 검토

• 대상지 내 지형에 의한 고저차를 고려하여 서강대

역에서 신촌역을 연계하는 보행계획 마련

- 소공원과 인접한 대상지 남서측(EL:+19.11)에서부

터 대상지 북동측(EL:+19.46) 방향으로 횡단하는 

보행동선을 마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평탄한 

보행환경 조성

- 보행통로에 면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, 경로

당을 배치하여 시설과 연계를 도모하고 보행공간

의 활력 제고

• 서강로 변 보행통로에 면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

치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 및 휴게공간을 계획하였

음

- 서강로16길과 18길로 이어지는 가각부에 면하여 

약 207.2㎡ 면적의 녹지 및 휴게공간을 배치하였

으며, 서강로에 면하고 있는 중심부 안으로 녹지 

및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서강로 이용자들의 휴식

공간을 제공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

록 계획

반영

• 중(국) 3-2 도로 일부 폐지로 인하여 주변지역

에 미치는 교통영향 검토

• 폐도로 계획된 사업지 중앙 동서간 도로(중

(국)3-2호선)의 첨두시(17~18시) 기준 현황 차량

교통량은 양방 41대/시이며, 보행교통량은 양방 

38인/시로 미미한 수준임

• 또한, 사업지 동측과 서측도로의 서강로 접속부

가 교차로 형태가 아닌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한 

바, 해당 도로 폐도에 따른 우회동선 증가는 미

미한 것으로 판단되며,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

된 주변 개발계획의 차량진출입 동선에 해당사항

이 없음

• 장래 사업시행시 인접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현

황과 동일한 “A”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

바, 해당 도로가 폐도되더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

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반영

• 구역 내 노후 상수관 및 하수관 현황을 파악

하여 개량 검토

• 대상지와 접하고 있는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예

정

[상수관]

• 현재 서울시에서 개량을 진행하는 노후관로의 기

준연도는 1985년도로서 대상지 주변 및 구역 내 

상수도관 중 노후한 상수관로는 위치하고 있지 않

으나, 서강로16길 관로가 1987년 매설되어 추후 

필요한 경우 개량 진행하고, 대상지 내부에 설치된 

기존 상수관은 폐관 조치 후 전면 철거 예정 

- 서강로(1998년)/서강로18길(1998년)/ 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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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강로16길(1987년, 2006년)

[하수관]

• 대상지와 접한 외부 공공하수관로는 1964년에 매

설되어 노후화된 시설로 확인됨에 따라 전면 개량

하고,대상지 내부에 설치된 기존 하수관은 폐관 

조치 후 전면 철거 예정

도시

계획과

가.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 상하

수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

소관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

•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와 마포구 물치수과와 협의

하였으며, 대상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노후 상

하수관로는 개량할 예정임
반영

나. 공공기여시설(청소년도서관)은 「국토의 계획 및 

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법한 용도명으로 

검토하시기 바라며,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는 공

공기여시설(청소년도서관)은 공람공고 전까지 운

영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
- 「기부채납 수요·공급 통합관리시스템」 운영 계획

에 따라 추진근거·재정계획 및 운영 방안(프로

그램 운영계획 포함) 등이 포함된 市 실·본부·국

장, 區 구청장 방침 수립 필요

- 비정형 구조로 전용률이 낮고, 협소한 기둥 간격

으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건축 계획으로 청소년

도서관 운영에 적정한 건축계획 검토 필요

- 공공기여 계획 변경 시 우리부서와 사전에 협의 

바람

• 10지구 기결정 시 청소년도서관의 시설 종류로서 

공공임대업무시설(시설 단가 : 공공업무사무소)로 

계획된 사항을 금회 시설 성격에 맞추어 문화시설

(시설 단가 : 도서관)로 검토 변경하였으며 공람공

고 전까지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

을 수립하도록 하겠음

• 공람공고 전까지 각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운영 방

안 등 방침을 수립하겠음 

• 청소년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공간

을 세부적으로 나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

획된 사항으로,운영주체인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와 

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

• 서울시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지역 내 부족한 시설 

수요를 고려하여 데이케어센터를 공공산후조리원으

로 변경하였으며, 시설 이용에 부합하도록 규모를 

연면적을 2,000㎡ 이상 계획하였음(계획면적 : 

2,248.7㎡) 

 - 공람공고 전까지 관련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

 진행하도록 하겠음

반영

다.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

준」(일부개정 2025. 3. 18.)에 따라 용도지역 변

경이 수반되는 바,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가액 산

정, 용도별 설치비용 등 관련 규정을 적용·검토

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본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은 2000년 이전으

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며, 운영기준 상 

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적용하여 

검토하였음

반영

도시계획

상임기획

과

가. 허용용적률 계획은 다음 사항 검토 필요

• '친환경(20%)' 인센티브 항목 중 신재생에너지 

의무확보 기준은 적용 시 적용기준(용도지역 및 

세대수 분리적용)의 적정성 검토 필요. 

• '전기차충전소 설치(20%)’계획은 「2030 도시환경

정비기본계획(서고시 제 2026-27호, ’26.1.15.)」에 

정합되도록 조정 필요.

•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‘친환경(20%)’ 항목은 대

상지 전체를 기준으로 관련 기준을 근거하여 시

설 별로 산정하였으며, 산정 결과 주거시설은 

28.12%, 비주거시설은 19.92% 계획하여 의무 설

치기준의 15%를 초과하여 계획하였음

• 서고시 제2026-27호에 따라 변경된 서울시 

「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」을 반영하여 허용용

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‘전기차 충전소 설치’는 제

외하였음

반영

나. 공원(소공원, 문화공원) 및 소공원 하부 주차장 

계획은 장단기 시설조성계획 제시 필요.

• 소공원은 1지구, 10지구(현재 5·6·7·10지구), 12

지구에서부담하는 것으로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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였고,사업시행자가 각 지구 별 부담 비율(20%, 

16%, 64%)에 맞추어 조성 예정비용을 착공 전

까지 마포구청에 예치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

(’24.8)하였으며, 지구 별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

하여 서고시 제2023-194호에 따라 1지구에서 준

공 전까지 

소공원 및 하부 주차장을 조성 예정

• 문화공원은 약 56.6%에 해당하는 면적을 시행지

구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(5·6·7·10지구 포함)되

었으며, 공원 부담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각 사업

지구 철거 개시 시 공원 내 건축물은 철거하되, 

조성비용은 마포구청에 예치하고 후행 사업시행자

가 준공 전까지 문화공원 조성 예정

다. 건축배치계획은 주변 개발사업 및 경관계획과 연

계 하여 주동 형태 및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 필

요.

• 지구단위계획 시행 후 주변 상업시설 및 공동주

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계획으로 연속성을 이

루는 스카이라인 형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
반영

라. 동측도로(서강로18길) 횡단구성계획 상 보행환

경 

 측면에서 양측보도 계획 필요

•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서

강로18길 변을 따라 건축한계선(2m)를 확보하고 

전면공지 내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으며, 금회 본 

대상지 내 도로를 확폭(6m→10m)하고 폭원 2m

의 보도를 조성하여 도로 양측 보도 기능이 마련

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음

반영

마. 상업지역 비주거시설계획은 「2030 도시환경정비

기본계획」에 정합되도록 조정 필요.

• 「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사항을 반영하

여 대상지 내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은 전체 용

적률의 90% 이하로 적용하였고, 비주거용도는 전

체 용적률의 11.2% (근린생활시설 4.1%, 공공시

설 7.1%)로 계획하여 의무계획 비율인 10%이상 

계획하였음

반영

바. 연접도로변(서강로) 장방형의 기단부 배치계획(4

층)은 입면분절 등을 통한 가로 개방감 확보방안 

검토 필요.

• 저층 기단부의 매스는 점진적으로 후퇴되는 입면

디자인으로 계획하여 대로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

을 확보하였음
반영

사. 가로활성화 방안 등과 연계하여 근린생활시설 

 출입구 계획은 가로변에서의 접근 동선 추가 검

토 

 필요

• 가로변에서 내측으로 진입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 

이용 동선을 서강로변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위

치로 변경하고 진입구도 추가 개설하여 가로활성

화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

반영

도로

관리과

[보도관리팀]

• 도로(보도) 횡·종단경사 기준 준수[보도설치 및 

관리지침(국토교통부)]

- 보도의 폭원은 충분한 폭의 유효보도 폭이 

  확보되도록 설치

- 횡단경사 기준 : 1/50(2%) 이하

  ※ 단, 상황에 따라 최대 4%

- 종단경사 기준 : 1/18(5%) 이하   

  ※ 단, 상황에 따라 최대 8%

- 공사구간의 보도와 인접한 구간의 보도 단차 

0cm

•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] 등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

도로(보도)를 시공하겠음 

추후 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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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도 내 횡단경사 연속성 확보(부분경사 지

양)

- 도로(보도)와 접한 전면공지 등 건축후퇴공간 

  (한계구간) 계획시 「보도설치 및 관리지침」 

  보도 폭 및 종․횡단경사 등 기준 준수
•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수립[서울시 가로 설계·관

리 매뉴얼(서울특별시)]

- 유효보도 폭원은 최소 2m 이상 확보 준수

- 가로시설물(유효보도 폭 미확보) 지중화 및 

  이설 등 정비 검토

- 지주형 가로시설물 신설·정비 시 통합정비

  ※ 보행환경 위해 가로시설물 : 가공배전선

로, 환기구, 한전 지상기기 등

  ※ 지주형 가로시설물 : 신호등, 교통표지판, 

가로등, CCTV 등

- 보도에 가로수 설치 시 유효보도 폭 2m 확보 준

수

   · 가로수 설치 후 유효보도 폭 확보 준수해야 

   하며, 미확보 시 가로수 보호틀 정비(규격,

   형상)를 통하여 유효보도 폭 확보

- 횡단보도 앞 반경 5m 이내 식재 금지 등

• 대상지를 둘러싼 도로(서강로, 서강로16길, 서강

로18길)은 도로 확폭을 통해 유효보도를 2m 확보

하였으며, 전신주, 통신주 등 가로시설물은 모두 

지중화할 예정임

• 보행통로에 면하여 가로수 식재 시 건축한계선 

내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유효보도 폭 2m를 확보

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

  - 횡단보도 앞 식재 계획은 제외하였음

반영

•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준수

- 점자블록, 넓은 보행로, 경사로 등 시설물

- 공공시설물 대상(공원 등) BF(Barrier Free) 

  인증 계획 수립

•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을 준수하

여 사업시행인가계획에 관련시설물을 반영하겠으며, 

공공시설물의 BF(Barrier Free) 인증계획을 수립하

겠음

추후

반영

• 보도공사 실시설계 및 착공 전 ‘보도공사 설계

지도 점검’ 도로관리과 사전 협의 및 의뢰

※ 특별시도 보도공사에 한함

-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Ver2.0. 

및 서울시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준수할 것

  · 보도 포장재의 재질·규격 및 시공방법 등

• 보도공사 착공 전 세부내용을 도로관리과와 사

전협의하겠음

추후

반영

[보도환경팀]

• 보도위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 「서울시 보도횡단 

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」 준수(포장재, 횡단경사 

등)

※ 市 홈페이지 – 분야별정보(안전) - 도시안전 

   – 보도관리 – 보도블록 자료실

• 보도위 차량진출입로 설치에 해당사항 없으며, 차

량진출입구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계획함
반영

공원

조성과

• 공원녹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

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계획 

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

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 의무확

보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
• 정비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

는 것이 타당(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)하므로, 

향후 미시행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법적 공원녹

지 면적을 확보하시기 바람

• 문화공원은 기 회신[공원조성과-947호

• 「2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상 구역면

적 5만㎡ 이상인 경우 구역면적의 5% 이상을 

공원녹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,

신촌지역 마포4구역의 총 면적은 52,583.6㎡로, 

구역면적의 5%는 약 2,629.18㎡로서 계획된 공

원면적은 3,439.8㎡(소공원:1,442.1㎡/문화공원: 

1,997.7㎡)로 계획기준을 충족함

• 다만, 추후 미시행 지구 사업 시행 시 개발계

획을 반영하여 공원면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

겠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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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속통합자문회의 개최 
 ○ 개최일 : 2026. 1. 26.

(2022.9.15.)] 한 바와 같이 경의선 숲길의 특성

을 반영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

<개발사업의 공원분야 협의/자문 방법 이행>

붙임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치구(공원부서)와 

협의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‘도시공원위원회 

자문’ 또는 ‘통합심의’ 받아 문화공원 공원조성

계획 수립할 것

자문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(조서 및 지형도

면)은 별도 고시하거나,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포

함하여 사업시행 및 후속 관리할 것.

• 문화공원은 현재 잔여 분담면적이 약 856.3㎡

(43.4%)로 추후 미시행 지구의 사업시행으로 공

원 확보가 완료될 시, 기 회신된 의견에 따라 

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

※ 주요 부서 의견이며 그 외 부서 생략 

구분 주 요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

공공지원시
설 관련

• 공공지원시설 세부용도는 운영(예정)부서와 

협의 후 결정될 예정으로 도시계획과(통합관

리부서)와 지속 협의 필요

•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지원시설의 세부용도에 대

해 검토 중으로, 주민공람 전까지 미결정 시 시설 종

류는 공공지원시설, 시설단가는 공공업무사무소로 산

정하여 공람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였음 

반영

• 공공기여시설 주차장은 차단기 또는 유도선 

등을 통해 별도 구분 필요

• 지하1층에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주차장을 주

차차단기로 분리하고, 분리된 비주거시설 주차구획 내 

공공지원시설(27대) 및 근린생활시설(10대)의 주차를 

유도선을 통해 별도 구분하였음
반영

보행통로 
관련

• 보행통로는 6m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상

부 브릿지, 기둥 등으로 막고 있어 소방차 

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개방감 있게 확대 

검토

• 상부 브릿지는 3층부에서 연결됨에 따라 보행통로는 

2개층 높이(8m)의 개방감을 확보하였음

• 보행통로 동측 기둥은 상부 건축물을 지지하는 구조

체로 삭제 및 위치 변경은 어려우나, 조경공간과 함

께 계획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하였음

• 동측 보행출입구에 면한 1,2층 외벽을 2m 후퇴하여 

기둥과 외벽사이의 간격을 4.7m로 확보하고, 횡단보

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폭 6m의 추가 보행공간을 조

성하여 보행통로 접근성 및 비상차량동선을 확보하였

음 

반영

• 서강대역 출입구 ~ 소공원 ~ 신촌역 간 연

계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통로 위치 

재검토

• 서강대역은 서강로변(+13.0)에서부터 이면부(+19.0)

까지 약 6m 레벨 차이를 가지는 경사지로 구성되어 

있으며, 소공원 조성계획(마포구 제2024-139호)상 서

강대역 광장과 동일 레벨(+19.0)로 계획이 수립되었

음

• 서강대역의 2번 출구 이용자들은 레벨 차이로 인해 

소공원 측면 계단을 이용하여 소공원에 접근되나 1번 

출구 이용자들은 광장에서 동일레벨로 접근이 가능한 

바, 서강대역 일대 계획 여건을 고려하여 서강대역 1

번출구에서부터 소공원, 경의선숲길 및 대상지 내 보

반영



- 16 -

행동선이 동일 레벨(+19.0)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

동선을 계획하였음

• 횡단보도를 통해 신촌역 7번 출구까지 보행자가 이

동할 수 있도록 백범로2길 및 서강로와 연계된 위치

로 보행통로의 시종점을 계획한 사항임

건축계획
관련

•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

높이 재검토

• 「2030 서울시 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(서고 제

2025-608호)에 따라 신촌지역 일대 기준높이가 

130m로 변경된 계획 여건 변화 반영 

• 인접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에서 완화높이를 

적용하여 현재 155m 이하로 계획 중에 있으며 장래

에 신촌지역 마포4구역 일대 시행지구의 스카이라인

을 고려하여 지역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

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회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음

반영

• 건축 입면 디자인 계획 개선 검토 • 대상지가 갖는 규모와 높이 및 대로변에서 인지되는 

가로 환경을 고려하여 분절된 입면 계획 수립을 통해 

시각적 분산을 유도하고 세로 방향의 입면 요소를 활

용하여 밝고 차분한 입면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

계획하였음

• 주거시설 기단부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상부 디자인 

요소를 통해 개성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그늘 등

을 통해 이용자들의 휴식 및 집객이 이루어질 수 있

도록 저층부 입면디자인을 계획하였음

반영

• 대상지 서측의 소공원 및 경의선 숲길 등 

지역네트워크 연계 및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

하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검토

•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소공원 및 경의선 숲길과 연

계될 수 있는 가로 역할을 고려하여 기존 관리사무소

의 위치를 조정하고 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

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기능을 도입하였음 

반영

• 대상지 지형을 고려하여 보도와 단차가 발

생하지 않도록 지형순응형 건축계획 및 건축

물 동별 지하층 지표면 산정기준 검토

• 가로와 접한 대상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

건축계획을 수정하여 지형순응형 계획 하였음

•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하

층의 지표면을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

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부분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

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하였음

반영

교통관련

• 소공원 지하에 신설 예정인 주차장의 진출

입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보완

• 사업지 서측 맞은편의 소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

을 반영하여 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함

• 다만, 「경의선 서강대역 복합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

변경심의, 2023.2」 상 소공원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

부에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바, 추후 

해당 사업시행자(서강역사개발 주식회사)에서 소공원 

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

됨

반영

• 서측도로에서 주차 진출입 시 안전 확보 방

안 검토

• 사업지 서측 차량진출입 교차로에 추후 정상신호 운

영이 가능한 신호등을 설치하고, 점멸신호 운영을 제

시하였으며, 차량진출입 교차로 전면에 차량과속 방

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2개소를 추가 설치함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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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주민공청회 개최
  ○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개최 예정

• 또한, 차량진출부의 차량경고등과 맞은편에 반사경 

2개소 설치계획을 기제시함

• 이면도로 반대편 인접지의 보안등 설치를 

고려하여 도로상 보도 확보 검토

• 사업지 동측과 남측 인접도로의 차로 폭원을 보완전 

4.0m(측구포함)에서 3.5m로 축소하여 맞은편 인접부

지 측으로 폭 1.0m의 보도를 확보함

  (사업지 내부 건축한계선 2.0m를 활용한 보행공간 

기확보)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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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토지이용계획도(기정)

 ■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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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 ■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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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

 ■ 정비계획 결정도(변경)


